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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same time of starting on the Korea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the government

developed a program to train new qualification of long-term care workers. The number of enrolled

long-term care workers are 950,000 persons in 2010. Mostly they are working in home based care work

places such as home visit care centers and home visit bathing centers covered insura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difference of task performance requirement according

to long-term care workers' responsibilities which divided into home visiting care and home visiting

bathing. The comparison analysis was conducted to task performance requirement in basic management,

safety management, administration management, practical services.

Key result was found that task performance requirement of long-term care workers whose

responsibilities are home visiting care were more higher than the home visiting bathing. Finally, To

improve quality of home visiting care and home visiting bath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fields

based continuing education and reflect new reimburse system.

Key Words : Long-term Care Workers, Performance Requirement, Home Visiting Care, Home Visiting

B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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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출생아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기대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여 인구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노인 인구수는 ‘08년 502만명에서 ’26년 2배(1,022

만명), ‘40년에 3배(1,540만명)로 증가하고, 특히 의

료 및 생활보장이 필요한 80세 이상 후기 고령층

이 ’10년 95만명에서 ‘50년 613만명으로 빠르게 증

가될 전망이다. 전체인구 가운데 노인인구 비율은

2010년 11%에서 2020년 16%, 2050년 38%로 예측

하고 있다. 2010년 65세 노인인구 5백36만명 가운

데 47만명이 치매를 앓고 있으며 건강보험 진료비

중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31.7%로

나타났다[1].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현상은 노인

들 대부분이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을 앓게 되고,

특히 후기고령자일수록 의존적이고 장기적 요양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2]. 2007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56.5명으로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이며, 단일 장기질환으로는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인구의 노령화, 생활습

관 및 식습관의 변화, 환경오염의 증가로 만성질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3].

보건의료복지 환경 변화에 따른 수명연장과 의

료기술 발달,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로 가족수발 기

능에 노인 요양보호를 의존하기 어려운 환경이 도

래하여,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본

격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 대상

자는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이며, 이용대상은 장기요양 1-3등급 판정

자이다. 급여서비스에는 재가급여로 방문요양, 방

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복지용

구 대여 또는 구입 등과 노인요양시설 등에 시설

급여를 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대효과는 사회적 보

장에 따른 노후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노인을 부

양하는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경

감시킴으로서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

적으로 국민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 활성화라

는 편익으로서 장기요양 시설 투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비롯하여 사회보험 서비스에 의한 자

기비용 부담의 경감,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

와 지역 경제 활성화, 여성 등 비공식 요양노동의

사회 경제 활동 활성화와 복지용구 관련 고령친화

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4].

장유미 등[5]은 한국의 경우 국가자격 요양보호

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인 방문요양에

관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

서 노인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호인

력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더불어 질적인 성

장과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과다배출, 양성과정의

문제, 자질과 전문성, 제도운영, 보수수준 등에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조금씩 직무에 대한 불만

족의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노인복지법(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에 의

거하면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2010년 1월

법령이 개정되었다. 요양보호사의 표준교육과정은

총 240시간으로 현장실습 80시간, 이론 및 실기연

습 16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 교육내용에는

요양보호 관련제도 및 서비스, 요양보호 업무의 목

적 및 기능,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와 자세, 요양

보호 대상자의 이해, 요양보호 관련 기초지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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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양보호와 특수요양보호 등이 있다. 이들 요양

보호사의 주 활동분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기

관인 재가 및 시설 장기요양기관이며, 특히 재가

장기요양기관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다. 정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대상자 확대, 서비스 공급기관 수준제고, 서비스

품질제고 등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제도 출범과

동시에 국자자격으로 양성한 요양보호사의 질적

수준 향상 방안 마련을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안

내, 교육기관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전환하고 필

기 자격시험을 도입하였다[6]. 유재응 등[7]은 시행

초기부터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 자격관리체계,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고, 특히 교육과정은 그 결과에 따라 제도의 대

상인 노인들에게 적절하지 않은 서비스제공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으므로 그 내용에 있어

총체적인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

하였다.

고령사회 선험국의 복지정책으로 ‘Ageing in

Place'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새

로운 인식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재가 요양서비스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과

동시에 출범한 신규자격 요양보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수

행 요구도를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와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질적 수준 서비스 향

상을 모색하여 고령친화 요양서비스 산업 활성화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및 재가 장기요양

기관 현황

2009년 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약 31만2천6백명 중 약 27만5천백명(87%)이 장기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시설급여 이

용이 32%, 재가급여 이용이 67.8%를 차지하고 있

다. 현재 등급 인정자수는 1등급 4만9천명, 2등급

7만5천명, 3등급 18만8천6백명으로 나타났다. 요양

서비스 이용 비용은 요양시설 이용 시 월 180만원

(공단 급여 120만원, 본인부담 30만원, 비급여 식재

료비 약 30만원) 정도이며,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 기준 월 이용한도 114만원(방문요양시간

약 100시간) 중 본인부담은 약 17만원 수준이다.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19,786개소로 이 가운데 방문

요양 9,145개소(46%), 방문목욕 7,169개소(36%), 방

문간호 756개소(4%), 주야간보호 1,268개소(7%), 단

기보호 205개소(1%), 복지용구 1,243개소(6%)로 방

문요양과 방문목욕이 전체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82%를 차지하고 있다[8].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비용 추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2008년 9

월 급여비용은 9백52억원, 2008년 12월에는 1천2백

24억원, 2009년 3월에는 1천4백33억원으로 급증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보호 재가서비스를

주종으로 하는 재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평

균 증가율은 41%로, 노인요양시설 서비스 평균 증

가율인 10%에 비하여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대상자 등

급별 월평균 급여비 수준은 재가 장기요양기관 이

용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등급인정 3등급의

경우 2008년 52만8천원에서 2009년 62만7천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양보호 재가노인 대상 방문요양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1인당 이용량이 2008년 월

평균 48시간에서 2009년 월평균 63시간으로 급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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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양보호사 양성과 업무수행 역량

2008년 본격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

서 국가자격으로 출범한 요양보호사 배출 규모는

2010년 8월 기준 95만명이 넘었으며, 이들 교육기

관 수는 1,317개소에 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22

만명이 활동 중으로 신고 되었으나 실제 활동 중

인 요양보호사는 약 16만명 수준으로 고용의 질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월 평균 소득은

약 95만원(시설서비스 136만원, 재가서비스 79만

원), 60%는 비정규직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

로 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의 전문인력

으로 새롭게 출범한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와 직

업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서비스의 질 제고가 필요

한 시점에 와 있다.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현장밀

착형 보수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경력관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과 역

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0년 자격시험제도(필기)

도입과 복지 수준 개선을 위하여 표준근로계약서

권고와 종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교육기관 관리

를 전환하였으며, 2011년 필기 자격시험을 3회 실

시 예정이다.

김영태 등[10]에 의하면 충분한 수의 요양보호

사들이 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되었으나 요양보호사

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의 필요성에 대하

여 인식하고 있어 양성과정 강화와 의무교육을 통

한 요양보호사 자질 향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하고 있다. Giovanni Costa 등[11]은 앞으로 기대

수명 증가와 함께 고용도 길어지고, 고령자 인력

고용 또한 자연스런 현상이면서도 한편 도전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고령자 인력의 업무관련

문제, 이들의 건강증진과 업무능력 향상, 업무능력

에 영향을 주는 요인 파악, 업무형태에 따라 업무

능력 사정 등은 고령사회에 주요한 주제가 될 것

이다 예견하였다. 일본의 개호복지사와 홈헬퍼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장유미 등[12]은 노인요양 생

활 전반에 걸친 지원활동으로, 특히 개호복지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문기술과 더불어 직업윤

리를 강조하고 있다. 최근 신체적인 개호 외에 치

매 고령자의 다양한 증상 등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하며, 이용자의 생활

전반을 이해하고 정신적, 환경적, 사회적 케어를

제공하여야 한다. 한국의 요양보호사의 경우 스스

로에 대한 전문가적 인식과 의식을 위한 교육이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요양보호사

교육에 병행하는 것이 직무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직무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3.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운영기준

노인복지법(제29조제1항)[13]에서 지정한 재가노

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에서 제시

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 기준은

전용면적이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며 통신설

비, 집기 등 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비품을 갖추도

록 하고 있다. 또한 방문목욕 설비로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구비토록 하고 있다. 인력기

준에는 방문요양의 경우 요양보호사를 15명이상(농

어촌지역에는 5명 이상), 방문목욕의 경우 요양보

호사 2명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력기준의

특례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

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서비스의 시

설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는 상

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29조제

2항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기준에서 방문요양서비

스 사업내용으로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활동지

원서비스,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를,

방문목욕 서비스에는 목욕준비, 목욕 후 주변정리

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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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전국에 있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소인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협조를 받아 16개 시도별로 1개 기관을 임의 선정

하여, 해당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 설문조사를 시

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여 응답자 총 98명 중 조

사 항목에 무응답이 있는 자를 제외한 66명을 대

상으로 본 연구에서 최종 분석하였다. 해당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가 설문지에 자가응답하는 방식

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 연구도구

자료수집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서식5

의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서식12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지(방문요양), 서식13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방문목욕)을 기초로 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

자, 학계, 연구계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업무수행시 요구되는 영역을 크게

기본관리, 안전관리, 행정관리, 실무 서비스로 구분

하여 영역별 세부항목 개발과 각 세부항목 문항별

로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였다.

기본관리 영역에는 요양보호사의 기본윤리, 기

관의 윤리와 책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해, 급여서

비스 내용 및 이용 정보, 수급자 등급 및 욕구· 기

능상태, 급여서비스 계획, 급여서비스 제공 후 기

록, 수급자 개인정보 보호, 수급자의 존엄성과 알

권리, 기관의 정보관리, 사례집담회 참여 및 발표

등을 포함하었다.

안전관리 영역에는 낙상 및 미끄러짐 예방관리,

이상행동 대처관리, 응급상황 대응, 가정내 물리적

주거환경관리, 노인학대 방지 및 학대신고, 신체구

속 및 억제대 사용, 욕창 예방 및 피부관리, 요로

감염관리, 감염관리 예방교육 등을 포함하였다.

행정관리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방문 시 수행하

여야 할 내용으로 요양보호사의 인적사항 확인, 요

양보호사의 요양보호 재가노인 가정방문 확인, 서

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내용 관리, 인터넷 검색

정보찾기, 컴퓨터 활용능력, 온라인 청각 교육 등

을 포함하였다.

실무서비스 영역에는 일상활동 지원서비스, 가

사활동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특수차량 이

용 지원서비스, 응급지원서비스, 주거기기환경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일상활동 지원서

비스 항목에는 옷 갈아 입히기, 개인위생, 목욕 및

세발 도움, 식사도움, 이동도움, 대소변 도움 등 15

개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가사활동지원서비스에는

청소, 취사, 주변정돈, 세탁, 장보기 등의 5개 항목

을, 개인사회활동 지원서비스에는 외출동행, 병원

동행, 금전관리 등의 6개 항목을, 정서지원서비스

에는 말벗·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

움, 여가활동지원 등의 4개 항목을 포함하였다. 특

수차량 이용 방문목욕서비스에는 방문목욕 특수차

량의 실내온도, 적정 수온유지, 차량 및 욕조의 청

결상태, 목욕 중 외상방지 물품관리, 차량 내 목욕

물품비치, 목욕 전후 신체관찰 및 피부상태 관리

등의 6개 항목을, 특수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서비

스에서는 가정 내 이동욕조 운반 및 설치, 방수시

트 및 이동욕조배수 확인, 적정 수온유지, 목욕 전

후 신체관찰 및 피부상태 관리 등의 6개 항목을,

가정 내 목욕 도움서비스에는 신체상태 사정 목욕

유형결정, 목욕절차 설명, 목욕 전 배설 관리, 목욕

전후 신체 피부상태 관리, 적정 수온유지, 욕조 밖·

바닥 미끄럼 방지, 목욕 전후 신체관찰 및 피부상

태 관리 등의 9개 항목을 조사하였다. 기능훈련에

서는 신체기능 훈련, 일상생활 동작훈련, 인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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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등 6개 항목을, 치매지원서비스에서는 행동

및 인지변화 대처, 치매가족 지원, 문제행동 대처

등 3개 항목, 응급지원서비스에는 응급상황 대처,

질식 및 경련 대처, 심폐소생술, 의료기관 연계 등

4개 항목, 주거·기기 환경관리서비스에서는 침구류

교환, 주거환경관리, 복지용구 유지관리 등 4개 항

목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 시 요구수준을

조사하기 위한 상기 조사도구의 Cronbach Alpha

계수는 0.651이었다.

3.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특성을 비교하

기 위하여 연령은 독립표본 T검정, 성별, 지역, 학

력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 요구도를 기본관리, 안전관리, 행정관리,

실무 서비스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두 집단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수행하였

다. 통계분석도구는 SPSS V.12.0을 이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목욕

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로 구분하여 연령, 성별,

지역, 학력의 분포를 조사하였을 때 두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방문요양 담당 요양보호사 48.0세, 방문목욕 담당

요양보호사 43.5세로 나타났으며, 학력 수준은 방

문요양 담당 요양보호사의 경우 고졸이상이 90.4%,

방문목욕 담당 요양보호사의 경우 80.8%로 나타났

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인원(%)

구분
방문요양
(n=42)

방문목욕
(n=26) t

명(%) 명(%)
연령
(평균±표준편차) 48.0±7.9 43.5±10.0 0.054
성별 남 1( 2.4) 1( 3.8) 0.728여 41(97.6) 25(96.2)

지역

서울 1( 2.4) 2( 7.7)

0.383

대구 5(11.9) 3(11.5)
울산 3( 7.1) 0( 0.0)
광주 1( 2.4) 1( 3.8)
제주 2( 4.8) 0( 0.0)
경기 5(11.9) 4(15.4)
강원 2( 4.8) 4(15.4)
충북 3( 7.1) 0( 0.0)
충남 7(16.7) 1( 3.8)
경북 4( 9.5) 3(11.5)
경남 5(11.9) 3(11.5)
전남 4( 9.5) 5(19.2)

학력
중졸이하 4( 9.5) 5(19.2)

0.477고졸 29(69.0) 17(65.4)
대졸이상 9(21.4) 4(15.4)

2. 영역별 요양보호사 업무수행 요구도

1) 기본관리 영역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따른 기본관리 영역에 대

한 업무수행 요구도는 <표 2>와 같다. 방문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방문요양을 담당하

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 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방문요양 담당 요양

보호사에게서 업무수행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수

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급여서비스 기록, 기관의

윤리와 책임, 수급자의 존엄유지 및 알권리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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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본관리 항목에 대한 업무수행 요구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방문요양
(n=42)

방문목욕
(n=26) t 

요양보호사의 기본윤리 3.8±1.1 2.7±1.8 2.201* 
소속 기관의 윤리와 책임 4.1±1.0 2.7±1.8 3.244***
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 이해 3.9±0.9 3.0±1.9 2.375* 
급여서비스 내용 이용 정보제공 3.8±1.0 2.9±1.9 2.041* 
수급자 등급 및 욕구·기능상태 4.0±0.6 2.9±1.9 2.215** 
급여서비스 계획-제공-평가 3.7±1.0 2.8±1.8 2.597*
급여서비스 기록 4.2±0.7 2.9±2.1 3.176**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 4.3±0.6 3.2±2.1 2.296*
수급자의 존엄유지·알권리 4.1±0.7 2.8±1.9 2.342** 
기관의 정보 관리 4.0±0.6 2.7±1.8 2.260**
사례집담회 참여·발표 3.5±1.3 2.3±1.7 2.412**

***p<.001, **p<.01, *p<.05
2) 안전관리 영역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따른 안전관리항목에 대한

업무수행 요구도는 <표 3>과 같다. 방문목욕을 담

당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안전관리 영역 가운데 방

문요양 담당 요양보호사에게서 업무수행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낙상, 투약, 욕창관리, 노인학대 등으

로 나타났다.

<표 3> 안전관리 항목에 대한 업무수행 요구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방문요양
(n=42)

방문목욕
(n=26) t

낙상 및 미끄러짐 4.1±0.8 2.8±2.1 2.131**
요로감염관리 3.9±0.9 2.1±1.9 2.884***
투약관리 4.1±0.8 2.7±2.1 3.105**
응급상황 대응체계 3.9±0.9 2.8±2.0 2.664*
치매 이상행동 대처 및 관리 4.0±0.7 2.7±1.9 2.484** 
화상예방 및 처치 3.9±0.7 2.4±1.9 2.936*** 
치료식 관리 3.3±1.2 1.9±1.6 2.036***
경관 영양 3.0±1.4 1.9±1.7 2.389* 
식중독 예방 3.9±1.1 2.8±1.9 2.603* 
급여 개시전 낙상위험도 사정 3.9±0.8 2.8±1.9 2.291* 
안전사고 후속 조치 3.8±1.1 2.7±1.8 2.006* 
화재 및 재난 예방·대처 3.6±1.1 2.4±1.8 2.094** 
욕창 예방 및 피부관리 4.0±0.8 2.5±1.9 2.374*** 
감염관리 기본교육 3.8±0.9 2.5±1.9 2.156** 
가정 내 물리적 주거환경관리 3.6±1.1 2.4±1.8 2.833**
실종 예방관리 3.4±1.3 2.3±1.9 2.011*
자살암시 징후 파악 및 예방교육 3.7±1.0 2.1±1.9 2.274*** 
노인학대 방지 및 학대 신고 4.0±0.8 2.2±1.9 2.901***
신체구속 및 억제대 사용 2.7±1.6 1.9±1.6 2.257*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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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행정관리 항목에 대한 업무수행 요구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방문요양
(n=42)

방문목욕
(n=26) t

요양보호사 인적사항 확인 3.9±1.1 2.8±2.0 2.804* 
요양보호사 재가노인 방문 확인 3.8±1.3 2.6±2.0 2.527**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시간 3.8±1.3 2.8±2.0 2.809*
요양보호사 서비스 제공내용 3.8±1.3 2.8±2.0 2.132*
요양보호사 인터넷 접속·검색 정보찾기 3.1±1.2 2.0±1.7 2.190**
요양보호사의 컴퓨터 활용 2.9±1.3 1.8±1.6 2.183**
요양보호사의 온라인 교육 2.9±1.4 1.5±1.4 2.142***

***p<.001, **p<.01, *p<.05

3) 행정관리 영역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따른 행정관리항목에 대한

업무수행 요구도는 <표 4>와 같다. 방문목욕을 담

당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특히 방문요양 담당 요양

보호사의 경우 컴퓨터 인터넷 활용에 대하여 업무

수행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컴퓨터 활용의 필요성

을 보여주고 있다.

4) 실무서비스 영역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따른 서비스내용에 대한

업무수행요구도는 <표 5>와 같다. 방문목욕을 담

당하는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특수

차량 이용 목욕과 특수차량 미이용 목욕 및 응급

지원서비스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5> 실무서비스 항목에 대한 업무수행 요구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방문요양
(n=42)

방문목욕
(n=26) t

일상활동 지원서비스 4.0±0.6 2.7±1.8 2.293**
가사활동 지원서비스 4.1±0.7 2.8±1.8 2.034**
사회활동 지원서비스 3.6±0.8 2.4±1.6 2.133**
정서 지원서비스 3.9±0.9 2.6±1.7 2.225***
특수차량이용 목욕 1.6±1.9 1.8±1.8 0.799 
특수차량 미이용 목욕 2.0±2.0 2.0±1.9 0.945
일반 목욕도움서비스 3.3±1.7 2.3±2.0 2.048*
기능훈련 2.7±1,4 1.8±1.4 2.602*
치매관리 3.0±1.6 2.1±1.9 1.998*
응급지원서비스 2.8±1.6 2.3±1.9 1.682 
주거·기기 환경관리 3.2±1.6 2.4±1.8 1.320* 

***p<.001, **p<.01,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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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방문요양·방문목욕 담당 요양보호사의 업무영역별 업무수행 요구도
단위: 평균±표준편차

구분 방문요양
(n=42)

방문목욕
(n=26) t

기본관리 43.3±6.5 31.0±19.6 2.196**
안전관리 74.6±10.2 49.0±32.5 2.264** 
행정관리 24.2±7.4 16.4±11.7 2.141**
실무서비스 218.7±52.1 158.6±102.1 2.107** 

***p<.001, **p<.01, *p<.05

5) 업무수행 요구도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별 업무수행 요구도는

<표 6>과 같다. 방문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

에 비하여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

무수행 요구도가 더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특성

은 다르나 동일 교육과정을 통하여 취득한 요양보

호사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담당함에 있어서

업무수행 요구도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

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

고자 한다.

첫째, 기본관리 영역에서 업무수행 요구도는 방

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43.3이고 방문목

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31.0으로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요구도가 방문목

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안전관리 영역의 업무수행 요구도는 방문

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74.6이고 방문목욕

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49.0으로 방문요양을 담

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요구도가 방문목욕

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셋째, 행정관리 영역에 대한 업무수행 요구도는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24.2이고 방문

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16.4로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요구도가 방문목

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넷째, 실무 서비스에 대한 업무수행 요구도는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218.7이고 방문

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158.6으로 방문요양

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무수행요구도가 방문

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국가자격자인 요양보호사의 정원 규정은

시설 요양보호 서비스 기관인 노인요양시설 및 노

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 요양보호기관인 방문요

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에 적용되고 있다. 정원배치 기준은 방문요양 기

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15인 이상 배치, 방문목욕

기관의 경우 요양보호사 2명이상, 주야간보호는 이

용자 7명당 1명 이상, 단기보호는 이용자 4명당 1

명이상이다. 동일 국가자격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과 방문목욕 장기요양기관 취업에 따라 담당 업무

수행 요구도가 차이가 있음을 연구결과에서 보여

주고 있다.

노인 부양부담을 감소시키고 노인에 대한 적절

한 서비스 및 효율적인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그 전에 전문인

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8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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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 시작되었다

[14].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자 가운데 약

68%가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전체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기관

이 82.4%를 차지하고 있어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요양보호가 필요한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

스를 제공하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기관은 요양

보호사의 주 활동 공간으로, 양적으로 단기간에 급

성장하였으나, 사업소의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급여 적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지속적

질 관리는 미흡한 수준이다. 2010년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재가 장기요양기관 중 6,057개소(68.9%)

를 대상으로 요양기관 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

에 따라 상위 10% 우수기관 공표와 공단 부담금의

5% 인센티브를 지급예정으로 요양기관 평가를 시

도하였다[1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지향

적 발전방안 모색과 관련하여 김원종[16]은 요양보

호사와 관련한 성과로 일자리 창출을 들 수 있었

으며, 재가 장기요양기관 평가 시 종사자 복지수준

을 반영하여 처우개선을 도모하였으나 한계점으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에 논란이 있었고, 직업적 자

긍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였다. 특

히 성과 지향적 장기요양체계 구축에서 품질성과

전략으로 요양보호사의 역량강화 지원 및 결과중

심(outcome) 품질평가 방식으로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 중점과제로 대두되었다.

연구 결과 방문요양 담당 요양보호사가 방문목

욕 담당 요양보호사에 비하여 기본관리, 안전관리,

행정관리, 실무서비스 영역 모두에서 업무수행 요

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 시행규

칙 제29조의2에 명시된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

과 교육시간은 이론 80시간, 실기 80시간, 현장실

습 80시간으로 총 240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

체 교육시간 중 특히 안전관리 분야 교육으로 기

본요양보호기술에서 낙상·미끄러짐·넘어짐 예방,

감염예방 및 욕창예방, 흡인 등에 이론 3시간과 실

기 6시간, 응급처치 기술에서 응급처치 및 기본소

생술의 이론 4시간과 실기 6시간, 치매 요양보호기

술에 이론 6시간과 실기 6시간 교육을 받고 있다.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장기 요양보호에

대하여 Kane RA[17]는 보안(security), 평안함

(comfort), 의미있는 활동(meaningful activity), 인

간관계(relationship), 즐거움(enjoyment), 존엄

(dignity), 자율성(autonomy), 사생활보호(privacy),

개별성(individually), 영적평안(spiritual well-

being), 기능적 능력(functional competence)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장기 요양보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시 되어야 할 것이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자는

대상자 중심으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

주어야 하며, 대상자의 권리, 일상생활 지원, 주거

환경 관리, 문화에 대한 배려 등의 서비스가 필요

하다.

엄기욱[18]은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 향상 방

안으로 위기관리 대책 강구를 제안하였다. 장기요

양기관은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는 사후 문제 상황 발생에 대비에 국한되는 조치

이며. 사고 위험을 미리 예견하고 조치할 수 있는

안전관리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안전사

고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케어 보조장비를 활용하

고, 소방안전 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문

턱, 계단, 미끄러운 목욕타일 또는 거실 등 시설

내 사고 요인들을 미리 제거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안전관리 영역인 낙상, 치매 이상행동

대처 및 관리, 응급상황, 노인학대, 투약관리, 요로

감염, 욕창, 가정 내 물리적 주거환경관리 등 항목

에서 모두 방문요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의 업

무수행 요구도가 높게 나타나 양질의 방문요양 서

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표준교육과정에 적극 반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아

울러 요양보호사 취득 후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담

당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차별화된 실무교육과 보

수교육 표준지침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방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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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방문목욕 서비스를 겸직 운영하는 경우 요양

보호사 또한 양쪽 서비스를 겸직할 수 있는 특례

를 두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방문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는 지정되어 있어 업무 수행시 요구되

는 서비스에 초점이 맞추어진 교육과정을 고려해

야 하고, 특히 취업 후 담당업무에 따라 요양보호

사의 실무교육과 보수교육 내용의 차별화가 필요

하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은

51.9세, 여성이 98.2%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졸이상

학력 보유자가 66%, 인터넷 활용 가능자가 57%로

나타났다. 요양보호사는 다른 직종에 비하여 고령

자 인력이며 컴퓨터 인터넷 활용 접근에도 제한점

이 있어 향후 IT기반 온라인 실무교육 및 건강정

보 검색활용에도 상당한 제한점이 있다[19]. 현행

요양보호사 자격요건에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 연구결과 인터넷 접속 및 정보 검색, 컴퓨

터 활용 능력, 요양보호사의 온라인 교육 등의 업

무수행 요구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방문요양 담당

요양보호사가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보다 높게 나

타났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기관의 특성 상 소

규모임을 감안할 때 향후 이들의 실무교육 및 보

수교육은 온라인 실무교육 도입과 현행 수작업 행

정관리의 전산화 등이 필수적이라 본다. 이에 따라

컴퓨터 기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등을 통하여 사

전 컴퓨터 기본 활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방안

과 기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의 컴퓨터 활용능

력 함양 방안도 동시에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시 급여수가는 2010년 현

재 4시간 기준 39,500원이며 다수의 이용자가 통상

일평균 4시간 이용을 하고 있다. 방문목욕 수가는

1회당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71,2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9,590원이

다. 장현숙[20]에 의하면 재가서비스의 급여 수가

체계는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기초로 직접 인건

비에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차등 분배한 수

가 산정 구조를 갖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도 도입 후 2년 경과한 시점에서 방문요양과 방문

목욕 수가개선 시 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 요구

도와 전문성 그리고 업무 강도를 반영한 상대가치

수가체계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오늘날 역동적인 조직에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업장을 유지하기 위하여 William J.

Rothwell 등[21]은 조직의 이익과 생산성을 추구하

고 성과향상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필요하며 이는

관리자에게 도전으로 비용 효과적인 중재와 미래

지향적인 성과 향상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하였다.

성과 향상을 위하여 관리자의 역할과 전문가 활용,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와 가용자원의 활용성을 강

조하였다. 따라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기관의 관

리자는 업무수행시 요구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하

여 숙지하고 기관의 성과 향상을 이끌어야 할 것

이다. 김정석 등[22]은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와 증

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원과 공급주체에

대한 민간부문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으며, 민

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

킬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재가 장

기요양기관 가운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담당하

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업무수행 요구도

를 파악한 제한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요

양보호사가 활동하고 있는 기관으로, 대다수 기관

의 운영주체는 민간 참여이다. 이들 요양보호사들

이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관리감독자 없이 독립적

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업무수행 요구도에 적

합한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은 향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산업의 생존과 발전에 직결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업무수행 요구도

에 적합한 실무교육 및 보수교육 과정개발은 물론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교과목 및 실습교육 개선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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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는 서비스 질 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에 업무수

행 요구도 반영으로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여 위기의 고령사회를 기회의 요양서비스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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